
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[별표 5의2] <신설 2021. 6. 11.>
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(제20조제1항 관련)

1. 사용료의 종류

가. 착륙료

나. 조명료

다. 정류료

라. 여객공항사용료

마. 촬영 및 광고료

바. 토지, 건물, 상업시설 등 사용료

사. 주차장 사용료

아. 계류장 사용료

자. 그 밖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서 공항운영자

가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

2. 사용료의 산정기준

다음 각 목의 사용료는 같은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야

한다.

가. 착륙료: 항공기의 최대 이륙중량

나. 조명료: 조명을 받는 항공기의 수

다. 정류료: 항공기의 무게 및 정류시간

3. 사용료의 감면

가. 공항운영자는 기상악화, 천재지변,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

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나.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점검 등을 위해 스스

로 운항을 중지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

수 있다. 다만, 「항공안전법」 제93조의 정비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고

장ㆍ결함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항을 정지하는 항공기에

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1) 설계ㆍ제작 결함이 있는 항공기

2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항공기

3)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항공기로서 운항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항공기


